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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양승태 피고인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에 부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019. 7. 22. 양승태 피고인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보증보험 가능),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직권 보석 결

정을 하였다. 

양승태 피고인에 대한 1심 구속만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의 경과를 감안하면 양승태 피고인에 대한 석방은 불가피하다. 다만 일

반적으로 구속피고인의 경우 재판부가 구속기간 내 재판을 마무리짓는 것이 현재 

형사재판의 관행인바, 기록이 방대하고 신문하여야 할 증인의 숫자가 많음을 고려

하더라도 재판부가 기존의 관행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의

문을 지우기 어렵다.   

양승태 피고인의 석방은 여러 우려를 낳게 한다. 재판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진상규

명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공판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향후 출석할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증거 등을 인멸

할 우려 등이 그러하다. 재판부는 비록 양승태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라도, 재판의 

장기 지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판부는 양승태 피고인

에게 부여된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과의 접촉 금지 등 보석 조건이 준수되고 있

는지에 대해서도 엄정히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재판의 지연에는, 증인으로 소환된 다수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이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의 재판을 불출석사유로 삼은 다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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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향을 주었다. 이는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 사법부 스스로의 법관 징계가 지

연됨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국회 의사일정을 정상화시켜 사법

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논의하고, 사법부 스스로도 사법농단 관여 법

관에 대한 징계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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